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서 윤 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
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,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

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

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

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안 제3조5항과 안 제4조3항5호를 신설하여

시가 주택정책 수립·추진 시와 시·시민·주택사업자에게

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,

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요건인 “적정한 주거환경”과 시장이

주택사업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“주거환경개선” 내용에

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은 주택침입에 대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

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

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

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